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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역량 구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

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양한 범용인공지능(AGI)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덕적 행위자, 자율적 인

공지능이라는 용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 인공지능의 목적과 지위를 정립하며, 윤리적·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인

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통제방법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인간의 자율성에 근접한 인공 지능의 자율성을 대체할 개념과 윤리적 역

량을 구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설명가능 인공지능’의 적용과 도

덕판단역량검사도구(MCT)의 알고리즘의 기본원리를 활용하여, 향후 윤리적 기능을 장착한 다양한 ‘범용인공지능(AGI)의 온톨

로지 구축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lan for establishing ethical capabilit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discussions on the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dditio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implications for various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AGI)' are derived.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to the terms moral agent and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establishes the purpose and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xamines human control metho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cluding clarifying ethical and legal responsibilities. This study seeks an approach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ethical 
capabilities and a concept to replace the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close to the human autonomy, and the 
application of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to verify the mor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utiliz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algorithm of the Moral Competence Test(MCT), it can contribute to building an ontology of various AGI equipped with 
ethical func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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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처음 

등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념은 사람들

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

었지만,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공상과학 소설이나 SF영화와 

같은 새로운 세계를 단시간 내에 열어주지는 못하였다. 그러

나 21세기에 이르러 급속도로 발달한 컴퓨터의 연산능력, 

네트워크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은 인공지

능 기술의 희망을 다시 갖게 하였다. 특히, 1997년 IBM의 

딥블루(Deep Blue)는 체스 세계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

(Garry K. Kasparov)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2011년에

는 IBM의 Watson이 Jeopardy Show에서 인간 경쟁자를 

물리치고 100만 불의 상금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2016년에

는 딥마인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에서 알파고

가 승리하여 먼 미래에서도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예

상되었던 바둑에서 조차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추월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머신러닝 기술의 개발로 귀납적 경험에 의한 학습이 가능해

지고, 빅데이터의 적용으로 방대하고 유의미한 정보의 결합

이 이루어져 과거 알고리즘에 의한 연역적 연산 능력에 크게 

의존하여 가졌던 인공지능 기술의 경직성과 복잡성의 한계

를 극복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사물

인식인터넷(IoT)의 확산은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을 활발히 

확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점차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인간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 신뢰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1].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고찰 중

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주목한다. 단순한 알고리즘의 다

층구조로 실제 인간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학습하면서 

인간과 유사한 능력으로 발전을 하게 되자 커즈와일

(Raymond Kurzweil)이 주장한 특이점 도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져가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비윤리적 활용 가능성

에 대한 우려 역시 부각되고 있다[2]. 특히, 그 중에서 자율

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

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때의 대응방안, 나아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확장하여 인간을 위협하고 지

배하게 되는 시나리오까지도 제기되는 등 인공지능의 자율

성은 인류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윤리학적 관점에서 인공지

능 기술의 윤리적 지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대

체할 개념과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

구에 기반하여 윤리적 역량을 갖춘 범용인공지능(AGI)을 활

용한 게임 제작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인공지능과 윤리

2-1 인공지능 개념과 발전 추세

인공지능은 시대의 기술 발전 수준과 개발 목표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되어왔으나 대체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추론 능력

을 본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 또는 연구로 정

의된다. 대표적으로 커즈와일은 “사람이 수행했을 때 지능을 

요구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기계를 창조하는 기술”, 윈스톤

은 “지각과 추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계산의 연구”라고 정

의하였다[3]. 즉, 인공지능의 개념에는 합리성의 증가, 달리 

말하면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의 증가와 그 사유가 인

간 친화성이든 인간의 사고 및 추론 과정이 우수하기 때문이

든 인간과 유사한 방식의 프로세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4].

이러한 인공지능의 개념을 반영한 듯 인공지능은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간의 인식 및 추론 방식을 모방하

며 발달하였다. 인공지능 개발의 패러다임은 3기에 걸쳐 발달

하고 있다. 먼저 1기는 합리론적 방법이 주가 되어 인간의 지

식을 기호화하여 기계에 주입하고 이를 논리로 구성하고자 

하였고 이 시기에는 보다 정밀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의 설계

가 인공지능 기술을 향상시켰다. 이어서 2기는 연결주의 패러

다임으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여 경험을 축적

하였고 이 시기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이 사용되었다. 새

로운 패러다임인 3기의 인공지능은 기계 고유의 연역적 특성

과 학습에 의한 경험적 특성의 균형을 유지하며 환경과 맥락

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마치 인간의 뇌인지 구조와 유사한 형

태로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 과정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

은 점차 그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전문 분야에 국한되었던 

인공지능은 과학 연구의 영역을 넘어서며 점차 일반적인 인

간의 삶 속에 밀접해지기 시작하였다. 시리(Siri)나 구글 AI와 

같은 음성 비서로부터, 챗봇,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 가전제

품, 사람과 제한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로봇, 서비스 직무를 수

행하는 로봇과 같이 일상에서 인간을 도와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간과 흡사한 감정 교류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의 영

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오늘날의 인공

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일반 지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 로봇을 뜻하는 일반 인공지능 또는 강한 인공지능과 일반

적인 지능은 부족하지만 아주 특수한 지능적 행동을 할 수 있

는 특화인공지능 또는 약한 인공지능으로 용어를 세분하기도 

한다[5].

2-2 자율성의 윤리학적 개념

자율(autonomy)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자기 자신’을 

뜻하는 αὐτο와 ‘법’을 의미하는 νόμος의 합성어로, 자기 자신

에게 스스로 법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루소에게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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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적인 강제나 물리적인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 본성 

자체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

연에 따라 살아가며, 편견과 권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기본

적인 자연권을 지키며 자기 보존을 그 기본권으로 삼는 생활

을 말한다. 루소는 에밀에서 인간은 자율적 이성 사용 능력

에 기초해 평등한 인간관계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

리를 행사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고 

하며 도덕적 자유를 주장하였다[6].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

의 기본 영역인 내면적 의식의 영역의 자유,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결사의 자유는 타

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인간은 신성한 도덕법칙

의 주체이며 인간 이성이 ‘선의 이념’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규범인 도덕법칙을 준수하며 그 안에서의 자유의지

를 가진다고 하였다[7].

자율성이 가지는 공통적 요소는 자기결정적이고 자치적으

로 행동하는 것과 도덕적 원리에 따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

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

능의 ‘지능’이 지향해야 할 유일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윤리적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관해서는 인간의 자율성의 

요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의 요소를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구현할 수 있는 자기결정 및 자치적 행

동, 도덕적 원리에 따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수준을 검

토해 보는 것은 윤리적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을 논의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Ⅲ.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검토

3-1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기존 논의 

기존의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의 주요 내용은 인

공지능의 주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있어서 법률적 접근은 인공지능이 법적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의 주

체는 누구인지, 인공지능의 법적 통제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

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철학적 접근은 로봇

의 범주 차원의 존재론 즉 인공지능이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무생물 어느 곳에 범주화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규명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된다. 윤리학적 접근에서는 윤리적 행위자로서

의 인공지능의 도덕적 역량의 수준과 윤리적 행위자의 도덕

적 추론의 원리를 설정하고 구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윤리학적 접근은 가장 융통성 있게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

할 수 있다. 윤리학적 접근은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할 수 있

는 행위자의 도덕적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를 제공하고 도덕

적 행위자로서 요구되는 수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제임스 무어

(James Moor)는 윤리적 행위자를 범주화하는 위계적 체계

를 제시한다. 가장 낮은 수준은 윤리적 영향 행위자(ethical 

impact agent)로 매 행동에 대한 윤리적 결과를 평가받는다. 

다음 수준은 내재적인 윤리적 행위자(implicit ethical agent)

로 설계자가 비윤리적 결과 방지를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다. 

그다음 수준은 명시적인 윤리적 행위자(explicit ethical 

agent)이며 윤리적 추론과 사고를 위해 윤리적 범주를 프로

그래밍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완전한 윤리

적 행위자(full ethical agent)는 형이상학적인 의식, 자유의

지 등을 활용하여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반적 성인 수

준의 행위자이다. 무어는 윤리적 행위자로서의 로봇이라면 명

시적인 윤리적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8].

3-2 기존 논의의 한계점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다. 표 1과 같이 아시모프의 

division Main Content

Isaac Asimov's 
"Three Laws of 
Robotics“[9]

1. A robot may not injure a human being or, through inaction, allow a human being to come to harm.
2. A robot must obey orders given it by human beings except where such orders would conflict with the First Law.
3. A robot must protect its own existence as long as such protec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or Second Law

IEEE’s “General 
Principles”[10]

1. Embody the highest ideals of human rights.
2. Prioritize the maximum benefit to humani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3. Mitigate risks and negative impacts as AI/AS evolve as socio-technical systems.

Asilomar’s “AI 
Principles”[11]

1. Safety: AI systems should be safe and secure throughout their operational lifetime, and verifiably so where 
applicable and feasible.

2. Failure Transparency: If an AI system causes harm, it should be possible to ascertain why.
3. Judicial Transparency: Any involvement by an autonomous system in judicial decision-making should provide a 

satisfactory explanation auditable by a competent human authority.
4. Responsibility: Designers and builders of advanced AI systems are stakeholders in the moral implications of their 

use, misuse, and actions, with a responsibility and opportunity to shape those implications.
5. Value Alignment: Highly autonomous AI systems should be designed so that their goals and behaviors can be 

assured to align with human values throughout their operation.
6. Human Values: AI systems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so as to be compatible with ideals of human dignity, 

rights, freedoms, and cultural diversity.

표 1. 인공지능윤리의 주요 원칙들

Table 1. Major 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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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원칙,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하

여 가장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아실로마 AI

원칙조차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기술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편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 책임

주체에 대해 유예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개발의 윤리적 책임이 개발자에게 부여된 것처럼 표현되어있

지만 실제 인공지능이 행위자로서 작동할 때의 명시적 윤리

적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세부적인 아실로마 AI

원칙의 ‘책임’ 항목에서는 시스템의 설계자에게 ‘이해관계자’

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매우 모호하다.

Ⅳ. 인공지능의 윤리적 자율성 검토

4-1 자율행위자로서 인공지능의 미충족성

인공지능 기술은 ‘최대한 인간과 근접한 체계를 만드는 것’

을 목표로 발달해 왔다[12]. 물론 지능을 인간만의 특성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인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졌기 때

문일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사고하여 결심하는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의 노력을 집중해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 발

전의 방향은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지도

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주체가 되기에 부적합하다[13].

먼저 기술적 불완전성과 심리적 거부감이다.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술적 완

성도가 매우 높아져야 한다. 물론, 인간의 인공지능이 접하고 

처리해야 할 다양한 환경에서의 과제들을 자율적으로 인식하

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식, 분류와 구분, 정보

의 추상화 및 구체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기

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머신러닝으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에너지가 요구된다. 알파고는 한정된 환경에서 

정해진 규칙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이기기 위해 천문학적인 

데이터 자원을 동원하여 반복 학습을 실시하였다[14]. 특히, 

인공지능은 언어 기반의 시스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향상되고 학습을 통해 빠르게 데이터를 축

적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인식과 추론, 판단, 적절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념에 대한 온톨로지가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하나 인간의 감각과 감정, 추론 등은 그 범위가 매우 넓

고 언어로 모두 표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계학습 결과

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평가하고 수정해주어야만 한다. 또한, 

인간의 인지와 판단은 의미가 다중적이고, 변용성이 있으며, 

복합적인 상황인식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최근에는 양자컴퓨터, 휴리스틱 기술이 등장하였지만 

이 기술이 가져오는 융통성이 사람들에게는 ‘융통성’ 보다는 

‘불확실성’에 가깝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인

공지능 기술이 매우 발달하여 인간의 역량을 추월한다고 가

정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일한 주체로 인정하고 같은 

지위의 공유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기 보다는 

정서적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훨씬 보수적이어서 예외가 인정

되기 어려울 것이다[15].

다음으로 도덕적 불안정성이다. 인공지능이 자율적 행위자

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자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도덕적 자

율성은 도덕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인간이 의사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전 단계에 걸쳐 밀접한 도덕적 개입이 이루어지

는 것과 같다. 또한, 자율적 인공지능의 행위자의 영향이 인공

지능 주체에만 해당하지 않고 인간과 생물, 자연과 같이 다양

한 범위에 미치게 되어 도덕적 역량을 갖추지 않은 인공지능 

주체가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

지만 인공지능이 자율적 도덕행위자로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

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난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어떤 윤

리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이다. 전통적인 공학윤리의 양대 기

둥은 공리주의와 칸트 윤리학으로 대변된다. 인공지능이 개발

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윤리적 문제에 접근할 때에도 이 두 가

지 접근법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공리

주의적 원칙은 양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효용을 규정해야 하

며, 때로는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 칸트 윤리학은 예외 없는 명백한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

을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칸트가 주장하는 보편적 법칙이 어

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며 그 윤리적 

의무들이 충돌할 경우의 해소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16]. 둘

째, ‘윤리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이다. 하향식 접근은 

인공지능이 매 순간에 어떤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사전

에 연역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칸트의 정언명령이

라든지 황금률을 인공지능의 윤리적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이

다. 하지만 위계의 설정이나 원칙 간의 충돌, 과도한 연산 수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상향식 접근은 인공지능이 스스

로 사례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원칙을 구현한다. 유연하고 융

통성 있는 방법이지만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잠재적 돌발요소들을 예측하여 확인하기도 어렵다. 마

지막으로 하향식과 상향식의 병합 방법은 하향식의 확고한 원

칙의 틀 속에서 상향식의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장ㆍ단

점을 결합, 보완한 것이지만 실제 그 균형을 찾기도, 구현하기

도 어렵다. 이러한 윤리적 원칙 선정과 윤리 원칙의 구현법의 

한계는 인공지능에게 ‘자율적 주체’로서의 지위 부여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설계자와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비윤리

적 설계/조작 가능성과 폐쇄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으

로 내부 고발이 없는 한 비윤리적 인공지능의 영향을 인지하

기 어렵다는 점,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윤리적 주체로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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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책임지고자 하지 않으며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와 처벌

의 실효에 대한 비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은 인공지능이 

윤리적 주체로서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

라서 인공지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4-2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대안적 시도

자율적 특성을 가진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에게 자율적 주

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념과 용어의 재

검토, 인공지능의 목적과 지위, 윤리적/법적 책임 소재, 통제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도덕 행위자’와 ‘자율적’ 개념과 용어

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한계점들에도 불구하

고 인공지능에게 도덕적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되고 있다. 웬델 윌러치(Wendell Wallach)와 콜

린 알렌(Colin Allen)은 도덕 행위자의 범위가 인간을 넘어 

인공지능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며 이를 인공적 도덕행

위자(artificial moral agent, AMA)라고 정의하고 있다[17].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논문, 정부, 정치연합, 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자율적(Autonomous)’ 인공지능

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인지, 정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Agent)’로 보는 

것은 적합하다. 하지만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인공지능은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는 없다[18]. 인공지능은 단순히 행

위자이며 굳이 표현하자면 ‘도덕적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AI 

with moral function)이 적합하며 ‘자율적 인공지능’은 ‘자동

화된 인공지능(Automated AI)’ 또는 ‘하이테크 인공지능

(High-tech AI)’으로 표현되는 것이 적합하다.

인공지능의 목적과 지위는 여러 선언적 가이드라인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복과 이익을 증가시키며 존엄을 지

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더욱 발달하고 똑똑해

지겠지만 인간에게 종속되는 도구에 불과하며 인간 능력 향

상을 통해 인간성의 자기완성을 추구하거나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

는 공학 윤리의 하위 개념에 불가하며 그 이상의 지위를 갖지 

않아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실제 그 능력에 비해 과대평가를 받아왔

다[19].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추월하는 시점에 도달했

다고 하지만 인공지능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공지능은 나오지 않는다. 인공지능 도구로써 가져야 할 본

래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윤리적/법적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책임을 질 수도 없다[20]. 인공지능의 

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설계상의 문제는 설계자가, 사용상의 문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매 인공지능 체계는 설계자의 철저한 검

증을 거쳐 활용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도 오용에 따른 부작

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실현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시나리오가 “종국에는 더 이익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결과주의의 도피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21].

인공지능 기술은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추도록 노력

해야 하지만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기

체계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적을 공격하고 파괴해야 

하는 무기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탐지로부터 공격

(Sensor to shooter)까지 반응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

한 관건이며 자동모드를 이용하여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기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격 무기

체계의 경우에는 매 의사결정에 인간이 개입하는 human-in- 

the-loop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군 살상을 방지하고 

중복공격을 막는 등의 효과도 있지만 인명을 살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선택을 기계인 무기체계에게 전담시킬 수 없기 때문이

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결

정의 지점에 인간의 통제가 필요하다. 플로리디(Luciano 

Floridi)와 샌더스(J.W. Sanders)가 주장한 것과 같이 도덕적 

책무(accountability)와 도덕적 책임(responsibility)을 구별

[22]하여 인공지능이 도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작

동하고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 2, 3에서와 같이,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발전시

키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내 특허는 주로 인

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제어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수행을 위

한 장치 및 시스템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23]-[26]. 국외 특

Year Ethics Guidelines and Policy

2018

· Kakao announces algorithmic ethics charter
· KAIST announces ethics char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Korea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Promotion 

Agency,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Ethics Guide

2019

·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 Ethics Association 
announces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harter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ounces 
principles for a user-center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2020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Standards(draf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lf-driving car ethics guidelines

2021

·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 Ethics Association, revised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harter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trategy to realize reliable 
artificial intelligence

· National Assembly proposes a bill on fost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eating a foundation for trust(July 1, 21)

2022

· Ministry of Education, Ethical Princip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2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Guide(draft)

표 2. 국내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 및 정책

Table 2. Domestic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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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Ethics Guidelines and Policy

EU

2004, 13 principles of robot ethics(EURON)
2007, Rotoethics Roadmap(EURON)
2014,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2018, Coordinated Plan On AI
2019,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2020, 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I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Act

USA

2016,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 
Opportunity and Civil Right

2016,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I
2016, The National AI R&D Strategic Plan
2016, Ethically Aligned Design(IEEE)
2017, Asilomar AO Principles
2017, NHTSA. ADS-A Vision Safety 2.0
2020, Guidance for Regulation of AI Application
2020, FTC, Using AI and algorithm

UK

2016, UK House of Common
2018, Data Ethics Framework
2019, A guide to using AI in the public sector
2020, ICO, Guidance on AI and Data protection

DEU
2017, Ethics Commission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2021, The regulations for autonomous vehicles

JPN

2016, Securing AI R&D stability
2017, AI R&D Guidelines
2018, Principles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2019, Social Principles of Human-Centric AI

CHN
2017, Next-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
2019, Beijing AI Principles

표 3. 국외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 및 정책

Table 3. Foreig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and 
policy

허는 주로 기계 학습 도구에서 도덕적 점수를 예측하는 AI 도

덕 통찰력 예측 모델, 사용자 기반 윤리적 의사결정을 구현하

는 자율 주행 차량 등이 등록되어 있다[27]-[31].

또한, 인공지능의 설계-학습-실행 전 과정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설계단계에서 개발자가 도덕성

을 검증하여 기본적으로 도덕적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 목적과 사용 용도에 적합한 도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 단계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덕

성 검증의 책임이 부여된다. 개발자는 인공지능이 도덕적 추

론 절차 및 결과가 도출되도록 개발단계에서의 학습을 시켜

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도덕적인 행동

이 학습되도록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추론하고 판

단한 근거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사

용자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구조로 매우 복잡한 수학적 구조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추론 과정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가능 인공지

능(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32]’이 대안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은 복잡한 인공지능

그림 1.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개념

Fig. 1. Concept of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의 연산의 결과를 사용자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론과

정 및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검증하고 도덕적 결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

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연구 방향은 

아직 편향된 데이터에 의한 오류와 도덕적 문제 식별과 같이 

이미 식별된 한정된 주제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

어 다양한 인공지능의 이슈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범위를 가지며 다양한 목표와 맥락에 

걸쳐 일반화에 능한 합성 지능인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33]-[35].

설명가능 인공지능과 함께 또 다른 대안으로 적용해야 할 

기술은 생성적 적대신경망(GAN :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적용이다. 생성적 적대신경망은 기존의 데이터

를 모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으로 2개의 모

델, 즉 생성자(Generator) 모델과 판별자(Discriminator) 모

델이 서로 적대적으로 경쟁하며 사실에 가깝고 정교한 데이

터를 생성하는데 생성자 모델은 지속적으로 모델에서 학습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판별자 모델은 생성자 모델이 생성한 데

이터의 진위를 판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생성자 모델이 잘

못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지도함으로써 생성자 모델의 

정교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생성적 적대신경망 기술은 

이미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활용되

고 있으며, 이를 윤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 모델이 

되는 생성자 모델에 인간이 주입한 윤리성을 기준으로 데이

터의 진위, 즉 윤리적으로 적합한 데이터인지 부적합한 데이

터인지를 판단하는 판별자 모델을 함께 학습시켜 인공지능 

모델의 도덕적 결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도덕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설계 단계에서 개발자는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해야 하는 도덕적 개념과, 준수해야하는 도덕적 원칙, 금

지해야 하는 행위나 데이터 산물을 설정한 후 학습 단계에서

는 생성적 적대신경망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의 윤리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실행의 단계에서 사용자는 완벽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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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보고를 통해 

추가 학습을 통해 모델의 정교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개발자

로 하여금 학습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검토하게 

해야 하며, 모델의 학습과 실행 단계에서 인간이 확인하기 힘

든 ‘블랙박스 영역’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인공지능의 자율학습 및 도덕성 자기 검증을 위한 MCT의 유

용성과 게임에서의 적용

도덕 역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 검사

도구(MCT, Moral Competence Test)는 인공지능의 자율

성과 도덕성을 검증 및 학습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린

트(G’ Lind) 교수가 개발한 MCT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위

해서 검증해야 하는 도덕적 추론을 정량적인 결과로 도출하

는 특성으로 도덕적 영역과 과학적 영역을 연결하는 수단으

로 적합하다[36]. 특히, ‘설명가능 인공지능’이 고도화된 인

공지능의 도덕성 검증의 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인공지능

의 추론과정을 인간인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결

심이나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딜레마 상황

에서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역량

이 판단되는 MCT의 원리와 유사하여 딜레마 스토리를 이용

한 머신러닝 학습 분야, C-점수를 이용한 도덕성 검증 분야, 

사용자 결심 지원을 위한 보조 도구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

될 수 있다.

MCT는 콜버그의 도덕발달 6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각각의 

딜레마스토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증을 6개씩 포함하고 

있다. 피검자의 도덕적 역량이 높을수록 논증에 포함된 높은 

수준의 가치에 대해 높게, 낮은 수준의 가치에 대해 낮게 평

가하며 비슷한 수준이 유사하게, 상이한 수준이 다르게 평가

되는 일관적 패턴을 유지하게 되어 높은 C-점수를 획득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도덕적 원리에 따라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36]. 특히, 최근 여러 창작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지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대형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기반의 시나리오와 영상을 생성하

는데 원천의 말뭉치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에게 인공지능 적용 분야에 적합한 딜레마 스토리를 질문하

고 이에 답하는 결과를 평가하여 인공지능 모델의 도덕적 수

준의 완성도를 측정할 수 있어 디지털 콘텐츠 생성 인공지능

의 윤리적 안전성 및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

한 근거가 된다. 요약하면 단순한 이미지나 문자의 인식과 달

리 맥락이 있는 컨텐츠와 그 도덕성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옳

고 그름이 아닌 맥락과 추론 근거가 필요하므로 설명가능 인

공지능은 그 근거를 제공하고 MCT는 그 근거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생성적 적대신경망의 판별자 모델의 도덕학습과 판단 

근거의 기준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모델의 수준과 산물의 윤

리 수준을 규명할 도구로서 적용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MCT를 인공지능에 적

용하려는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해외에

서의 연구결과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국내에서 김형

수와 김태웅 등이 인공지능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도구로서 

린트의 MCT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의 제시는 미흡하다[37],[38].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서 

MCT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게임의 사례를 통해 대

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MCT를 활용한 인공지능 게임 모델 개발 개념

Fig. 2. Concept of developing AI game model using MCT

그림 2는 인공지능 게임 모델 개발 절차에 MCT를 활용하

여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 개발을 위한 개념도

이다. 앞에서 제시한 설명가능 인공지능, 생성적 적대신경망

을 활용하여 모델의 기본 개념을 구성하였다. 폭력성이 높지 

않은 청소년을 위한 이용가능한 수준의 게임을 구성할 때, 먼

저 생성자 모델에는 게임 작가가 추구하는 기본 게임 시나리

오와 개념을 제공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시나리오를 발전시키

고 구체화한다. 다음으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판별자 모델에는 

기초적인 게임 시나리오에 추가하여 도덕적 개념과 원칙, 반

드시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학살, 학대, 강간, 식인 등) 또

는 산물(음란물, 패륜적 시나리오 및 영상 등)을 주입하고, 

MCT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한 시나리오나 산물

에 대한 도덕성을 측정한다. 이때 게임이 목표로 하는 윤리적 

수준이나 사용자 연령 등을 고려한 윤리적 하한점을 설정하

여 이를 충족하도록 하는데, 통상적으로 청소년이 이용 가능 

한 수준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에서 2수준, 3~4단

계의 관습적 수준(Conventional level)으로 설정하여 학습시

킨다. 이어서 판별자 모델의 사전 학습된 도덕성 수준의 모델

로 생성자 모델의 산물 중에서 도덕성에 대한 요소를 검증한

다. 이 과정에서 판별자 모델은 세 가지 차원에서 검증을 하

는데 첫째, 도덕적으로 금지된 요소의 여부, 둘째, 시나리오나 

산물에서 도출된 다양한 생성자의 도덕적 행태에 대한 도덕 

수준 측정, 셋째, 생성자 모델 자체의 도덕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추론의 분석이며 이를 위해서는 설명가능 인공지능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닌텐도사의 ‘모여라 동물의 숲’ 게임의 한 

장면의 예를 든다면, 게임의 시나리오 중 여러 친구들이 모여 

다른 한 친구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지른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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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금지 행위(약탈 및 방화)에 해당하기에 첫 번째 요소에 

따라 ‘검증 실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

을을 찾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도움을 요청하는 캐릭터

에 대해 기꺼이 도움을 주거나 외면하거나 심지어 골탕을 먹

여 난처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평가한다면 이는 단순한 옳

고 그름이 아닌 전반적인 맥락과 추론(거짓말과 속임의 인지, 

외부인에 의한 피해로 공동체의 높은 경계 수준, 더욱 중요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도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MCT를 이용하여 위에서 제시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방법으로 검증되어 질 수 있다.

Ⅴ. 맺음말: 인공지능의 공익적 시사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분명 인류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은 더욱 영리해지고 점차 스스로 선택하

고 결정하는 영역의 범위를 확대시켜 갈 것이다. 하지만 인공

지능 기술의 발달이 다른 문명의 발달과 차별되어 자율적 주

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지적 

사고능력을 모사하여 만든 것으로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라

이트형제가 개발한 비행기와 다르지 않다. 비행기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새와 비슷한 형태와 운동적 특성을 가지고 

심지어 사냥을 하여 먹이를 삼키고 알을 품는 행위를 하더라

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새라 여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편중된 발달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과

장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데이터 처리와 사

례 학습, 사물의 인식 분야에서는 재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나 

관계성이나 상황 판단, 직관, 정서, 융통성, 사회성과 같이 호

모사피엔스로서의 주요한 특성이 되는 요소들은 온톨로지의 

정의조차도 요원하다.

인공지능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편의성과 첨단 기술에 대한 호기심, 인간을 모사하기 위해 노

력하는 기술에 대한 호의적 감정이지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주도하며 주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인공지능 기술

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첨단성이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

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당화의 사유도, 도피처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일반적

인 제품을 만들면 제조사는 그 제품에 내재된 위험성은 제거

하거나 통제되어져야만 하며,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조차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인공지

능 기술도 동일하며 다를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

실(AR, Augmented Reality)과 함께 미래 주요 산업인 게임 

기술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의 단순 로직과 시나리

오 중심의 게임과는 달리 인공지능에 의해 진행되는 게임은 

다수의 유저의 참여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며, 현실과 게임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 이러

한 추세 가운데 인공지능의 게임 윤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다. 먼저, 게임의 윤리성을 검증할 

인공지능의 유용성이다. 윤리적 역량을 가진 인공지능이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게임의 개발-시험-사용의 전 단계에 걸쳐 

윤리성을 검증하고 문제 식별 시 문제 보고 및 해결방안을 제

시하여 프로그램패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게임의 도덕적 

측면 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

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적 역량 향상을 위한 

게임의 개발 및 활용이다. 인성교육, 시민윤리, 직업윤리의 중

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와 시대에 걸맞는 

내용과 방법의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도덕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시민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직무 중심의 도덕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등 게임에서 부여되는 퀘스트(Quest)를 해결하고 등급

이 올라갈 때마다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을 개발

하고 활용하는 것은 게임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여 사회를 유

지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실제 중국의 Yotta 

games사는 2018년 ‘마피아시티’라는 범죄조직 게임을 출시

하였다. 상대 조직을 쟁탈하고 죽이며 악행을 할수록 성과를 

얻게 되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 후 상당한 호응을 얻으며 판

매순위 상위에 머무르고 있다. 단순히 잔인함과 폭력성과 같

은 비윤리성을 강화하는 게임이 개발되고 성공할 수 있다면 

윤리성을 강화하는 게임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부푼 기대와 함께 큰 

힘을 가진 기술력의 오용으로 인한 위험을 역시 경계하였다. 

핵무기가 개발되고 미·소간 군비경쟁을 하던 냉전시대에는 

머지않아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하였

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예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핵

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전쟁 보다는 전

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에게 자율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목적과 지위, 윤리적/법적 책임 소재, 통제 방법, 및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통해 인공지능이 본래의 목적인 인간의 

행복과 이익을 증가시키며 존엄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적용과 도덕판단역량검사도구(MCT)의 알

고리즘의 기본원리를 제시하였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윤리적 기능을 장착한 다양한 범용인공지능(AGI)을 

연구 개발하고 실용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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